
가. 일반사항

(1) 발생일시 : 2010. 01. 29. 07시 25분

(2) 발생장소 : 충남 천안시 성황읍

(3) 건물현황 : 7개동(본공장동, 2공장동, 기숙사, 창고동외 3개동), 연면적 합계

11,905.27㎡,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샌드위치패널

(4) 화재원인 : 전기적 아크(단락)

(5) 진압활동 : 화재신고를 받고 소방차 28여 와 인근 군부 장비 등과 소방관, 경찰 등 280여명(소방

원 170명, 경찰 100명, 기타 10명)이 투입되었으나 가연성제품의 화염과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여 접근이 어려워 약 3시간 만에 진화가 완료되었다.

나. 화재현황

최초목격자인 ○○정공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출하동 좌측 무향실(소리검사실)에서 근무 중 PC 입력을

마치고 일어나 의자를 넣는 순간 PC모니터 뒤 아래 벽면에서 갑자기 불길이 솟아 소화기로 진화하 으

나 계속 불이 번져 직장동료에게 119 신고토록 하 다. 

화재가 발생한 ○○정공(자동차 부품 생산)은 샌드위치패널 구조로 되어 있으며 출하동 무향실(소리

검사실)은 샌드위치패널 벽면 내부를 계란판 스폰지 흡음재로 마감하고 그 벽면에 설치된 콘센트와

그 앞에 설치된 업무용 PC를 멀티탭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최초목격자가 화재발생지점으로

진술한 무향실 업무용 PC 뒤 외벽면 콘센트 부분에서 발견된 V패턴과 미확인 단락용융흔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본 화재는 무향실 벽면 콘센트와 업무용 PC전원 공급용 전선에서 미확인 단락으로 인

하여 발생한 불티가 전선피복에 착화 발화되어 인화성이 강한 계란판 스폰지 흡음재로 급격히 연

소 확 되어 공장동 전체로 확 된 화재로 추정되었다.

원재료(합성수지: 나일론,ABS등)를 사출성형하여 가공 및 포장, 출하하는 작업장으로서 출하장

부분에서 발화와 동시에 가연물질인 포장된 제품 등에 급격히 연소되었으며, 샌드위치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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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한국화재보험협회조사연구팀

01충남 천안시
○○정공 화재

Fire example
공장 및 실험실 화재사례



널구조인 외벽과 칼라피복지붕으로 연소 확 되었고,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진화작업에 어려

움이 있었다.

다. 피해현황

종업원들은 신속히 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본 공장

동의 1~2층 건물 및 기계, 제품 전체가 소실되고 동일건물의

사무실부분이 그을음 피해로 소방서 추정 약 8억7천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 다.

라. 화재조사 분석

본 공장은 합성수지를 성형하여 자동차용 공조부품(FAN류)

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화재 시 연소확 위험이 높은 건물이다. 그러므로 연소확 방지를 위한 방화

구획이 요구되나 제품창고부분에 설치된 방화셔터에 전원공급이 되지 않고, 사무실 창문 및 연결통

로에 방화구획 처리가 미흡하여 피해가 확산되었다. 

방재계획, 방화관리상태, 인적오류 등 관리적 측면에서 자위소방 가 조직되어 있었으나, 화기작업

에 한 지침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방화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시 소방시설(피난시설 포함) 중 현장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정상 작동되었다고

주장하 다. 소화기를 이용하여 종업원이 소화작업을 시도한 흔적이 있었으며 30여명의 작업자가

신속히 피한 점으로 미루어 평상시 소방훈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마. 책 및 결론

본 공장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필요하므로 공정라인과 제품창고 경계벽 사이 방

화구획을 위하여 설치된 자동방화셔터는 상시 전원을 투입하여 정상 동작되도록 유지관리가 필요하

며, 기타 다른 부분의 방화구획도 보완이 요구되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있어서 경비실에 설치된

수신기 및 옥내소화전, 유도등 등 미비한 소방시설의 보완이 필요하 다.

2010 가을호 45

[사진 1] 화재현장외부외벽모습

[사진2] 화재현장내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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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사항

(1) 발생일시 : 2010. 02. 10. 19시 43분

(2) 발생장소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3) 건물현황 : 2개 공장동, 창고동, 기관실 등 총 8개동 및 천막창고 4개동,

연면적 합계 37,950.41㎡, 철근콘크리트조, 칼라피복철판

(4) 화재원인 : 전기적 단락(절연열화) 추정

(5) 진압활동 : 243명(소방 원 150명, 경찰 6명, 의용소방 원 77명 포함)이 화재진화에 동원되어 화

재발생 약 2시간만인 21시 48분경 진화가 완료되었다.

나. 화재현황

최초목격자에 의하면 본 공장동 1층 작업장 천장부분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았다고 진술하 다.

화재당시 공장은 가동 중에 있었고 관계자가 진술하는 최초 발화지점에 설치된 전기패널에서는 트립

현상이 나타나고 상부에서 분기되는 전선이 심한 소실과 함께 단락흔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주위에

있던 먼지 등에 착화 발화되면서 주위로 급속히 연소 확 된 화재로 추정 조사되었다.

다. 피해현황

6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으나 모두 피난하여 인명피해는 없었고, 본 공장동 3,399㎡ 소실로 소방

서 추정 4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 다.

라. 화재조사 분석

○○공장은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 외국계 기업으로 소방법에 의한 소화설비 외에 본공장 지붕 위

에 연소확 방지용으로 살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공

장동은 1993년 준공된 철골조 철골

지붕틀 샌드위치패널잇기 구조의 건

물이고, 자동차 내장재 및 위생용 부

직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가연물의

급격한 연소가 화재확산 원인이 되

었다. 화재가 발생한 생산라인은

콘크리트 블록조로 방화구획되어

있어, 인접 생산라인으로는 연소

확 가 방지되었다. [사진 4] 화재현장인접라인벽체모습[사진3] 화재현장내부벽체모습

02경기도 평택시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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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책 및 결론

화학섬유 자체의 발화위험은 높지 않으나 원료의 집도 및 연속공정으로 발화 순간 전체 공정으로의 연소

확 위험이 있으므로 전기적 단락 등의 발화원이 될 만한 요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화재 취약시설 등

에 한 주기적인 방화순찰을 실시해야 한다.

가. 일반사항

(1) 발생일시 : 2010. 03. 29. 07시 36분

(2) 발생장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3) 건물현황 :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30,690.19㎡,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조

(4) 화재원인 : 원인 미상으로 조사 중

(5) 진압활동 : 은평소방서에서 소방차 3∙4 (소방 165명, 기타 14명)가 출동하여

20여분만인 8시 경 진압되었다.

나. 화재현황

실험본동 2층 실험실(장내세균과 사무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사무실/실험실 154㎡ 및 집기류

등이 소실되었다.

다. 피해현황

직원 7명이 연기흡입으로 인해 병원 호송되었으나, 실질적인 사망 및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방서

추정 8천7백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 다. 수인성 전염병관련업무가 중단됐고, 병원균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세균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 5] 화재진압장면(제공: 은평소방서) [사진6] 화재현장내부(제공: 은평소방서)

03서울 은평구
질병관리본부
실험본동 화재




